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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개선 분류방식) 중소기업기본법을 반영하던 기존 방식은 유지하
되, 중견기업특별법, 기타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

① (대기업) 대기업을 상출기업 /기타 대기업으로 세분화

 ㅇ (상출기업)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('16.9.30.시행)을반영하여공정위가 
지정하는 기업집단* 중에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
기업집단(공공기관 제외)에 속하는 기업

*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(계열사)으로서 지분율
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

 ㅇ (기타대기업) 중소기업규모는초과하지만상출기업및중견기업에포함되지 
않는 기업으로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및일부공공기관, 순수금융ㆍ보험업, 
자산 10조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)의 피출자기업 등으로 구성

② (중견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
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

 ㅇ 단, 상출기업,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(자산 10조원 
이상인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피출자기업), 금융ㆍ보험업, 공공기관 및 
중소기업 유예 및 경과조치 기간 중인 기업은 제외

③ (중소기업) 중소기업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중기업 /소기업으로 세분화
 ㅇ (중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
규모를 초과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 및 경과조치 기간 중인

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

 ㅇ (소기업)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 
규모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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